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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 제2026-209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 ※� 금회사업에� 한함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2-2구역

   1) 사업시행자 : ㈜구미데이터인프라솔루션 대표이사 오유리

   2)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1길 27-1, 2층 2에이-76호(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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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1구역

   1) 사업시행자 : ㈜구미하이테크에너지 대표이사 김병선

   2)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1312호(송호동, 유성푸르나임 오피스텔)

� � ※� 금회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

계획을 변경하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추진

나. 개요 : 데이터센터 조성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2-2구역

   1)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551번지 일원

   2) 면  적 : 68,370.2㎡

나. 4-1구역

   1)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도중리 894번지 일원

   2) 면  적 : 25,402.7㎡ → 39,238.2㎡ (증 13,835.5㎡)

� ※� 금회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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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영개발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변경)승인일 ~ 2028. 6. 30

� ※� 금회사업에� 한함

� ※�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1-1단계)� 준공인가� :� 2024.� 8.� 2.� (부산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5호)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1) 기 정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지  식

기  반

제조업

전자·정보(IT)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NT)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산업관련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

J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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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 ※� J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유치업종� 배치계획� 상� 4-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

�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가능하고,�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통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처리

� � � 2)� 변� 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지  식

기  반

제조업

전자·정보(IT)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NT)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산업관련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

J63. 정보서비스업

� ※�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 ※� J63� 정보서비스업은�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용량�

범위� 내� 입주� 가능하고,� 기반시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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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1) 기 정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 고

소계 1-1단계 1-2단계
1-3

단계

총 계 4,174,102.7 1,895,622.7 1,293,800.5 601,822.2 - 2,278,480.0 100.0

통합

배치

1

구역

C26, C27,

C28, C29
2,009,595.0 - - - - 2,009,595.0 48.1

2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810,698.8 689,409.8 352,231.7 337,178.1 - 121,289.0 19.4

2-1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C20129, 

C20499

121,653.0 121,653.0 98,083.4 23,569.6 - - 2.9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830,643.9 830,643.9 721,843.9 108,800.0 - - 19.9

제한

업종

(30% 

이하)

3-1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C20129, 

C20499

181,617.9 181,617.9 65,874.0 115,743.9 - - 4.4

통합

배치

4

구역
D35 177,960.8 30,364.8 30,364.8 - - 147,596.0 4.3

4-1

구역

D35, 

J63112
25,402.7 25,402.7 25,402.7 - - - 0.6

통합

배치

5

구역
C20 16,530.6 16,530.6 - 16,530.6 - - 0.4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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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 경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 고
소계 1-1단계 1-2단계

1-3
단계

총 계 4,174,102.7 1,895,622.7 1,293,800.5 601,822.2 - 2,278,480.0 100.0

통합

배치

1구역
C26, C27,

C28, C29
2,009,595.0 - - - - 2,009,595.0 48.1

2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742,328.6 621,039.6 283,861.5 337,178.1 - 121,289.0 17.8

2-1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C20129, 

C20499

121,653.0 121,653.0 98,083.4 23,569.6 - - 2.9

2-2

구역
J63 68,370.2 68,370.2 68,370.2 - - - 1.6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830,643.9 830,643.9 721,843.9 108,800.0 - - 19.9

제한

업종

(30% 

이하)
3-1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C20129, 

C20499

181,617.9 181,617.9 65,874.0 115,743.9 - - 4.4

통합

배치

4구역 D35 164,125.3 16,529.3 16,529.3 - - 147,596.0 3.9

4-1
구역

J63 39,238.2 39,238.2 39,238.2 - - - 0.9

통합

배치
5구역 C20 16,530.6 16,530.6 - 16,530.6 - - 0.4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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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 (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생략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투자유치과(☎054-480-6148)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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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경상북도�고시� � 제2026-210호

성수2지구(배수장성능개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성수2지구 수리

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전기실 이전 및 노후 펌프 교체가 필요한 배수장에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성수2 구미 산동 성수 57.8
주펌프 

교체 2대 등
1,102

2026. 5. ~

20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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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3. 사 업 효 과 : 배수장 성능개선으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054-712-3440)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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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계 　 　 　 　 　 238.9 238.9 　

1 구미 산동 성수 888 수 238.9 238.9
국(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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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경상북도�고시� � 제2026-211호

포항시 연일 부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하수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폐지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폐지사유)

  유입량 저하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포항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여 본 

시설은 폐지

2. 페지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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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나. 시설 위치 및 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가  동

개시일

연일 부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 

841-2
72 45 CBR-3FM 2001.12.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라. 기타 관계서류는 포항시 하수재생과(054-270-48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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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상 북 도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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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경상북도�공고�제2026� -� 1162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형위원과 안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신청 및 위원의 회피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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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2. 주요내용

  ◦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

도록 함(안 제7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예술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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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의견제출서식

◦성명/단체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3126 Fax 054-880-3139, 이메일: ceulser123@korea.kr

붙임� � 1.� 개정조례안� 1부.�

� � � � �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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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경상북도�조례� � 제� � � � � � � � 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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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형위원회 ) ①ㆍ② (생  략) 제7조(전형위원회 )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

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신  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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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1.
규제사무명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1-2.
규제유형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 연장 ☐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작성자

이름 김교준
담당부서과) 문화예술과 직급 주무관

국장 박찬우 연락처 010-7184-3662
과장 박상배 이메일 ceulser123@korea.kr

1-4. 규제조문(근
거법규 

및 분류)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개별법 위임규제 ☑ 자치사무 규제 ☐ 기타(특별법·특례 등)

1-5. 
규제의 내용

기존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도립예술단 단원 등의 
전형을 위한 전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는 있으나,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하거나,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변경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거나, 
친족관계, 증언·자문·연구·용역·감정 등 안건 관여, 대리인 관계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 또한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함.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위원

이해당사자 도립예술단 단원 등 전형 응시자, 도립예술단, 경상북도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비용 측면>
- 전형위원에게 제척사유 확인 및 회피의무 등 절차적 의무 발생
- 별도 금전적 비용 없음
- 추가 인력·예산 소요 없음
- 기존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 내 처리 가능

<편익 또는 효과 측면>
- 전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응시자의 절차적 권익 보호
-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차단
- 전형 결과에 대한 민원·분쟁 예방
-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 존속기한 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본 규정은 전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기본적 절차 

규정으로서,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할 성질의 규제가 아니

다. 도립예술단 전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해충돌 

방지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므

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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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도립예술단 전형은 공공예술단체 구성원을 선발하는 절차로 예술성·전문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중요
    - 현행 조례상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부재로 전형위원이 응시자 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 참여 가능성 존재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 선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의기구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절차 필요
    -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사전 차단 등 전

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 규제목표
      · 전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 전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
      ·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
     - 기대효과
      · 이해관계 있는 전형위원의 심의 참여 방지
      ·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 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
      · 경상북도 및 도립예술단 행정 신뢰도 제고
  (2) 기존규제로의 대체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기존규제로의 대체 여부
      · 현행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관련 명시 규정 없음
      · 기존 규정만으로 대체 곤란
     - 대안검토
      · 위원의 심의 참여 제한 및 당사자의 기피신청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부지침만으로는 법적 안

정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우려
      ·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하고,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

-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전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피규제자인 전형위원에게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나 과도한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됨

- 반면, 이를 통해 전형의 공정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응시자의 권익 보호, 민원·분쟁 예방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기대

- 따라서 규제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비용보다 공익적 편
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
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의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 예
☑ 아니오

체크사유 전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 경쟁제한 요소 없음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활동 영향 없음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
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
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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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해당없음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해당없음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해당없음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본 규제는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은 심의 참여 제한 및 회피의무 등 절차적 의무에 한정됨

- 별도의 금전적 비용이나 과도한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반면, 전형 절차의 공정성 확보, 응시자의 권익 보호, 이해충돌 방지, 민원·분쟁 예방, 도

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큼.
-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 또는 효과가 큰 규제로 판단됨.

2-6.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으로 별도 부담 상쇄를 위한 규제
정비계획 필요성 낮음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
유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 예☑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규제순응 곤
란 가능성 낮음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수
혜자,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 예☑ 아니오
체크 사유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예정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
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예☑ 아니오
체크 사유  실익이 없다는 의견 또는 우려 의견 제시 사례 없음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
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 예☑ 아니오

체크 사유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제출 시 검토 예정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전형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결정

구분 영향

피규제자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필요
- 금전적 비용은 없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의무에 해당

경상북도 및 도립예술단 - 전형 절차의 투명성 강화
- 민원·분쟁 예방- 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25 -



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에서 제척·기피·회피 규정 운영 사례 다수검토
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보장을 위한 일반적 절차 규정에 해당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제척·기피·회피 절차는 공정한 전형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
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위원회 운영예산을 활용해 충분히 처리 가능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
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도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 내 사항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규정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
조항보다 과태료·범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위원의 심의 참여 제한 및 당사자의 기피신청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에 명
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은 제한적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절차 규정으로 도립예술단 전형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 지속적 필요성 있어 특정 시점 이후 규제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별도 설정 필요성 낮음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정성적 분석결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
(지자체)

- 전형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여부 확인 필요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 절차 진행
- 기존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 내 처리가 가능하여 추가 인력·예산 부담은 경미

피규제자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의무 발생
- 위원의 권리·의무에 일부 영향을 미치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제한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 응시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 전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전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민원·분쟁 예방 및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

3-2. 기타 의견
- 본 규제는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제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3-3. 별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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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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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 제2026-7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부곡동 일원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

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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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중

로
1 72 25

보조

간선

도로

89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중로1-71

대로1-1
일반

도로
- -

  ■ 교통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1-72
 ž 도로 신설

B = 25m, L = 89m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 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 생략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054-420-6878), 균형개발과( 054-420-6717)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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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 제2026-80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부곡동 일원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30 -



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지역ž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ž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3,615.3 - 213,615.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9,045.3 - 119,045.3 55.7

단독주택 36,579.4 - 36,579.4 17.1

공동주택 77,678.5 - 77,678.5 36.4

근린생활시설 4,787.4 - 4,787.4 2.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4,570.0 - 94,570.0 44.3

공공청사 2,346.3 - 2,346.3 1.1

학교 12,035.1 - 12,035.1 5.6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교

공원 19,997.9 감) 1,901.0 18,096.9 8.5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6,981.3 감) 2.0 6,979.3 3.3 8개소

주차장 2,130.0 증) 924.0 3,054.0 1.4 1개소 → 2개소

도로 51,079.4 증) 979.0 52,058.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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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71 25
보조간선

도로
27 중로2-18 중로1-72

일반
도로

- -

� ※� 그� 외� 도시계획도로(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1-71
·도로 신설

  - B = 25m, L = 27m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6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곡동 877-1일원 924.0 -

� ※� 그� 외� 주차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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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6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 = 924.0㎡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현재 사용중인 공원 주차장 반영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부곡근린

공원
근린공원

부곡동
1016-2 일원

14,653.0
감)

1,901.0
12,752.0

경상북도고시
제1995-118

� ※� 그� 외�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9 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 변경

  -A = 14,653.0㎡ → 12,752.0㎡

         감)1,901.0㎡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근린공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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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조성계획

  □ 총괄표(변경)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53 감)1,901 12,752 1,024.41 - 1,024.41 1,021.63 - 1,021.63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476 감)127 3,349 - - - - - -

유희시설 놀이터 251 - 251 - - - - - -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외 1종
2,309 - 2,309 953.8 - 953.8 953.8 - 953.8

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2,548 감)1,685 863 70.61 - 70.61 67.83 - 67.83

녹 지 6,069 감)89 5,980 - - - - - -

  □ 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14,653 1,024.41 1,021.63

변경 12,752 1,024.41 1,021.63 감)1,901

도로 및
광장

소 계 부곡동
기정 3,476

변경 3,349 감)127

도 로 부곡동
기정 1,795 13

변경 1,689 12 감)106

광 장 부곡동
기정 1,681 7

변경 1,660 7 감)21

- 34 -



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1 광장A 부곡동 244

1-2 광장B 부곡동 381

1-3 광장C 부곡동 148

1-4 광장D 부곡동 71

1-5 광장E 부곡동 372

1-6 광장F 부곡동 315

1-7 광장G 부곡동

기정 150

변경 129 감)21

유희시설 2 놀이터 부곡동 251 1

운동시설

소계 부곡동 2,309

5
다목적운동

장
부곡동 1,220 1

6 게이트볼장 부곡동 1,089 1 953.80 953.80

편익시설

소 계 부곡동
기정 2,548

변경 863 감)1,685

3 화장실 부곡동 205 1 70.61 67.83

주 차 장 부곡동
기정 2,343 2

변경 658 1 감)1,685

4-1 주차장A 부곡동
기정 1,685

변경 - 감)1,685

4-2 주차장B 부곡동 658

녹지 녹 지 부곡동
기정 6,069

변경 5,980 감)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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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도로
·도로 면적 변경
  -A = 1,795㎡ → 1,689㎡
     감)106.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도로 일부폐지

1-7 광장G
·광장 면적 변경
  -A = 150㎡ → 129㎡
     감)21㎡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광장 일부폐지

4-1 주차장A
·주차장 폐지
  -A = 1,685㎡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주차장 
일부폐지

- 녹지
·녹지 면적 변경
  -A = 6,069㎡ → 5,980㎡
     감)89㎡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녹지 일부폐지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1,795.0

변경 합계 1,689.0
A = 1,795.0㎡ → 1,689.0㎡

감) 106㎡

기정 소로 3 1 8.0 5.0 49.8 진입로

기정 소로 3 2 4.0 4.0 20.8 진입로

기정 소로 3 3 3.0 86.0 79.0 진입로

기정 소로 3 4 1.5 8.0 16.9 진입로

기정 소로 3 5 1.5 375.0 630.8 진입로

변경 소로 3 5 1.5 337.0 575.8 진입로

L = 375.0m → 337.0m
감) 38.0m

A = 630.8㎡ → 575.8㎡
감) 55.0㎡

폐지 소로 3 6 1.5 29.0 51.0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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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5 소로3-5

·진입로 변경

  -B = 1.5m, L = 375.0m →

B = 1.5m, L = 337.0m

감) L = 38.0m

  -A = 630.8㎡ → 575.8㎡

감) A = 55.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도로 일부폐지

소로3-6 -

·진입로 폐지

  -B = 1.5m, L = 29.0m,

A = 51.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중첩되는 도로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나. 학교(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5.0 20.0 133.7 연결로

기정 소로 3 2 5.0 20.0 116.8 연결로

기정 소로 3 3 3.0 85.0 343.3 연결로

기정 소로 3 4 3.0 38.0 161.2 연결로

기정 소로 3 5 1.5 42.0 75.4 연결로

기정 소로 3 6 1.5 40.0 100.1 연결로

기정 소로 3 7 2.0 6.0 16.2 연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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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김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054-420-6878), 균형개발과( 054-420-6717)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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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고시� � 제2026-116호

영주 도시계획시설(공원 : 광승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주시 휴천동 산1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승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광승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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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규모(변경: 실시계획인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259,692㎡

   ◦ 실시계획(변경)인가 면적

    - 당초 : 259,692㎡

    - 변경 : 242,234㎡(감 17,458) ※ 공원시설면적은 변경없음.

   ◦ 시설개요

구 분
실시계획인가면적(㎡)

비율(%)
건축 및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259,692 242,234 100.0 - 감) 17,458

공원시설면적 계 2,484 2,484 1.0 - -

도로 및 광장 2,484 2,484 1.0 - -

휴양시설 - - - - -

운동시설 - - - - -

녹지 257,208 239,750 99.0 - 감) 17,458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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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간

� � � �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025.� 6.� 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총면적)

   ◦ (당초) 총 면 적 : 105필지, 259,692㎡

   ◦ (변경) 총 면 적 : 86필지, 242,234㎡

   ◦ (증감) 총 면 적 : 감) 19필지, 1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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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7호 경  상  북  도  보 2026. 6. 4(목)

영천시�고시�제2026-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망정동 41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 의거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영  천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망정동 41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교육청 도서관 진입도로(소로1-74호선) 개설공사

   3) 면적 : 566㎡

   4) 규모 : 소로1-74호선 도로개설 L=55.0m, B=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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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 교육감(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4.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12.30

5.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관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영천시 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관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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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1-74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641 566

1 망정동 412-2 유 350 192
농림축산

식품부

2 망정동 523-8 도 977 145 건설부

3 망정동 532-1 구 314 229
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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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고시� � 제2026-68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

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6.  4.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5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금호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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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내용

사 업 명
노선명

(시설명)
사업시행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금호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1-20,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57-2번지 

일원

L=406.0m, 

B=20.0m 인가일~

2027.12.31
중로1-22

L=75.0m, 

B=2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영천시 (영천시장)

나. 주   소: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7.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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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토지 조서(중로1-20호선 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금호읍

삼호리
157-2 답 3 3 영천시 공

2 〃 155-5 전 111 111 영천시 공

3 〃 156-7 과 1,666 1,666 영천시 공

4 〃 155-1 전 23 23 영천시 공

5 〃 156-10 도 169 169 영천시 공

6 〃 산28-6 임 980 980 영천시 공

7 〃 산30-9 임 252 252 영천시 공

8 〃 85-5 도 3,253 3,253 영천시 공

9 〃 85-3 도 848 848 영천시 공

10 〃 산30-7 임 600 600 영천시 공

11 〃 85-8 도 364 364 영천시 공

12 〃 산35-2 임 396 396 영천시 공

13 〃 85-13 도 12 12 영천시 공

14 〃 산35-3 임 7 7 영천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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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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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고� � 제2026-1457호

김천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김천시 삼락동 488-3번지 일원 경북보건대학교 부지 내 옹벽 설치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천시 삼락동 48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 경북보건대학교 주차장 및 구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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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적 : 3,71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양산학원(대표자: 이은직)

나. 주    소 : 김천시 대학로 168

5. 사업기간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7. 05. 31.

6. 열람 기간 : 2026. 6. 4. ~ 2026. 6. 18. (14일간)

7.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김천시청 균형개발과(☎054-420-6417)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균형개발과(☎054-420-6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열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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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공고� � 제2026-901호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ㆍ공

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0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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